유해물질 관련 국제 규제 동향

UNEP가 Agenda 21 제19장에서 화학물질의 효율적 관리 방안을 발표한 이래 세계의 화학물질 관리체제는 급격히 변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규제를 위해 POPs 협약(스톡홀름 협약)이 추진되고, 유해성이 높은 물질의 수출입 규제를 위한 PIC 협약(로테르담 협약)이 2004년 2월 24일 발효된다. 또 화학물질의 분류·경고표지·MSDS 양식이 통일되어 각 국이 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또한 OECD 차원에서 추후 LCA 등 새로운 제도 도입 검토가 진행 중이다. 지역적으로는 EU의 REACH 제도, 전자 제품에서의 중금속 규제(RoHS), 폐자동차규정(ELV)을 비롯한 선진국의 제도 강화, 중국의 신규화학물질 제도 도입 등을 비롯한 개도국의 선진국형 제도 도입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이렇듯 화학물질 관련 환경규제가 급격히 변해가는 시점에 기업이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면 국제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 이러한 예상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관련 정보를 취득·숙지·대응 할 수 있는 체제 구축이 필수적이다. 다음에 최근 추진 또는 변화된 화학물질 관련 국제적 규제 동향을 요약하였다.     

I.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화학물질을 위험성 종류와 정도에 따라 분류하고,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시하여 알리는 것은 제조·사용·취급·저장·운반과정에서의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사용을 제고할 수 있는 등 국민건강과 환경보호에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한 국가내에서도 여러 법에서 상이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또 국가마다 다른 제도를 가짐에 따라 화학물질의 교역시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는 사례가 있어 본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세계적 조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국제 표준 유해성 분류 시스템(Globally Harmonized System, 이후 GHS로 표기)의 목적은 화학물질의 물리적 위험성, 건강 위해성, 환경 위해성에 대하여 세계적으로 통일되고 일치하는 분류기준을 도입하여, 이 분류 기준에 따른 호환성 있는 유해성 표시, MSDS 등 유해성 관련 커뮤니케이션을 개발하여 세계 각 국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의 국제적 통일화는 1992년 UNCED 리우회의에서 화학물질의 분류·표시체계의 통일화를 Agenda 21 Chapter 19 실행프로그램중 하나로 채택하게 되면서 진행되었다. IFCS(Intergovernmental Forum on Chemical Safety)와 IOMC(Inter-Organization Programme for the Sound Management of Chemicals, WHO, ILO, UNEP, FAO, UNIDO, UNITAR, OECD의 연계 활동기구)가 중심적 역할을 맡고, 건강·환경위해성 분류기준 개발작업은 OECD, 물리적 위험성 기준은 UNCOE(United Nations Committee of Expert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와 ILO가 전담하였다.  

GHS의 진행은 원래의 예상보다 늦어져 분류기준은 2000년까지 완성되었으나, 표시기준, MSDS 등을 포함한 모든 작업은 2002년에 완성되었다. 국제적인 GHS 시행 계획은 초기단계에는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의무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미국은 2004년, EU 회원국은 2005년을 자발적 도입 예상 시기로 선언하였으며, AEPAC 회원국의 경우 미국의 주도하에 Chemical Dialogue에서 2006년을 의무적 시행 연도로 정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2006년 이전에 시행을 위한 사전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출되는 화학물질의 경우, 교역 상대 국가가 이 시스템을 도입하는 시점에 맞춰 조기 시행이 불가피한 점을 감안하면, GHS 제도의 국내 소개, 홍보, 교육이 국내 시행 시점 이전에 선행되어야 하는 등 사전 조치가 필수적이다.                  

현재 화학물질 유해성 분류 및 표시제도와 관련이 있는 부처는 환경부(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노동부(산업안전보건법), 행정자치부(소방법, 위험물안전관리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 농림부(농약관리법), 산업자원부(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로서 각 개별법을 운용하고 있다. GHS 제도는 현행 국내법에서의 분류 및 표시 체계와 아주 상이하여 초기에는 국내 기업이 적응하는데 애로 사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1은 그 한 예로서 급성독성에 관한 GHS 분류의 예이다. 따라서 시행 시점 이전에 GHS 제도의 분석· 검토, 국내 제도와의 비교, GHS 제도의 소개를 통해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표1. GHS 제도의 급성독성 분류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분류의 상이점

 (1류~5류는 GHS; 고독성/유독성/유해성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분류)

	급성독성
	제1류
	제2류
	제3류
	제4류
	제5류

	경구(mg/kg)
	고독성
	유독성
	유해성
	5000(*)

	
	5
	50
	300
	2000
	

	경피(mg/kg)
	고독성
	유독성
	유해성
	

	
	50
	200
	1000
	2000
	

	흡입
	증기 (mg/L)
	고독성
	유독성
	유해성
	

	
	
	0.5
	2
	10
	20
	

	
	분진/미립자 (mg/L)
	고독성
	유독성
	유해성
	

	
	
	0.05
	0.25
	1.0
	5
	


        (*) 부분은 현행 우리나라에는 없는 기준임.
II. EU REACH  

2001년 2월 EU White paper가 발표된 이래 이에 근거한 규정(Regulation)의 초안이 2003년 5월 7일 발표, 2003년 11월 29일에는 집행위원회가 최종안(final proposal)을 입법 부서에 넘기게 되어 이후 입법조치만 남겨두고 있다. EU측에서 예상하는 스케줄은 금년 의회 통과, 시행시기는 2005 – 2006년으로 보고 있다,.    

약칭으로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of Chemicals) 제도로 불리는 이 새로운 제도는 기존물질의 양과 타입에 따라 등록, 평가, 허가 등의 절차를 도입하고 시험자료를 포함한 유해성 자료와 위해성 평가서 등의 제출을 기업에게 요구하고 있다. 즉, 신규물질 유해성 평가에 필요한 시험 자료 등을 기업에게 요구하는 현재의 시스템을 기존물질에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일부 소비자용 공산품에도 확대되어 국내 화학기업 뿐 아니라 화학물질을 함유한 공산품을 EU로 수출하는 국내 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현재 EU의 화학물질 관련 기본 법령은 The Dangerous Substances Directive 67/548/EEC(DSD)"이며, 기존화학물질과 신규화학물질 관리 체제가 이원화되어 있다. 현재로서는 기업은 신규화학물질의 위해성 평가에 대한 책임(신고, 시험, 위해성 평가, 분류 등)만을 부담하고 있으나 미래의 REACH 제도 하에서는 기존화학물질 위해성 평가의 책임이 국가에서 기업으로 이전된다. REACH 제도에 따르면 EU내 화학물질 및 이를 함유한 공산품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1)기존화학물질의 양이나 위해성 정도에 따라 등록(Registration), 평가(Evaluation), 허가(Authorization)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2)해당 물질의 위해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시험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3)행정 절차에 따른 시간소요와 정부 행정비용까지 부담하게 된다.  

 또한 이 규정안은 EU내 수입자에게 제조자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함에 따라, EU와의 교역에 관련된 전 세계 화학기업에 이차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 이유는 수입자는 EU 역외의 수출자가 그들의 등록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적시에 얼마나 잘 제공해 주는가에 따라 수입선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입법 및 시행 일정을 감안하면, 국내 기업의 대응책 수립이 매우 시급하다.    

1. REACH 제도의 주요 내용

EU 집행위원회가 2003년 10월 29일 발표한 REACH 규정 최종안의 전문은 다음 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http://europa.eu.int/comm/enterprise/chemicals/index.htm
http://europa.eu. int/comm/environment/chemicals/whitepaper.htm 

   REACH 제도의 핵심은 Registration(등록), Evaluation(평가), Authorization (허가)이다. 등록 의무는 화학물질의 양과 인체∙환경 노출 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다르다. 양이 많은 물질에 대해서는 더 많은 자료를 요구하고, 등록시점이 더 빠르다. 반면에 양이 적은 물질은 더 적은 양의 자료를 제출하고, 등록시점이 더 늦다. 위해의 정도가 큰 물질, 즉, 발암물질ㆍ변이원성ㆍ생식독성물질(CMRs), 잔류성ㆍ생물농축성ㆍ독성물질(persistent, bioaccumulative and toxic substances (PBTs)과 고잔류성∙고농축성물질(very persistent and very bioaccumulative substances(vPvBs)은 허가대상이다. 내분비장애물질과 같은 기타 우려가 높은 물질은 사안별로 허가시스템에 포함될 것이다. 허가 대상물질은 위해성 평가와 사회경제학적 평가에 근거하여 특정 용도에 대해 허가될 수 있다. 

2. 화학물질의 등록∙평가∙허가 

    

 A. 등록
  
(1) 등록 대상 
        

           (i) 법에서의 적용 제외 

       다음은 타 법령에서의 관리로 충분한 것으로 간주하여 규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Article 4, Paragraph 1). 
    

· 인체 및 동물 약품(Council Regulation (EEC) No. 2309/93; Directive 2001/82/EC; 2001/83/EC 적용)
· Council Directive 89/107/EEC 적용 범위내의 식품 첨가물
· 식품용 향료(Commission Directive 1999/217/EC)
· Council Directive 70/524/EEC 적용 범위내의 식품에서의 첨가물
· 동물 영양제(Council Directive 82/471/EEC) 

     
           (ii) 등록 의무 면제 
      다음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물질은 등록 의무가 면제된다(Article 4, Paragraph 2). 

     

· Annex II에 리스트된 특정물질       

· Annex III에 의해 커버되는 물질                       
·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핵 변형에 의해 만들어진 물질(즉, 방사능물질) 
· 완제품 또는 어떤 물질이 공기, 습기, 미생물 또는 태양 광선과 같은 환경적인 요인에 노출되어 비의도적인 반응의 결과로 생긴 물질
· 완제품, 제제 또는 다른 물질의 저장 중 우연히 일어나는 화학반응으로부터 생긴 물질
· 완제품, 제제 또는 다른 물질의 최종 사용에서 발생한 화학반응으로부터 생긴 물질과 제조, 수입 또는 시장에 출시되지 않은 물질 
· 다음의 용도로 사용될 때 부수적인 화학반응으로 생기는 물질 

ㆍ 안정제, 염료, 향료, 산화방지제, 충진제, 용매, 담체, 계면활성제, 가소제, 부식 억제제, 소포제, 분산제, 침전방지제, 건조제, 바인더, 유화제, 유화방지제, 탈수제, 응집제, 응착 촉진제, flow modifier, pH 중화제, 응고제, sequestrant, 응집제, 난연제, 윤활제, 킬레이트제, 의도된 품질 콘트롤제 
ㆍ 특정한 물리화학적 기능들을 제공하도록 의도된 물질 

· 수입되지 않거나, 시장에 출시되지 않은 부산물 자체
·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비수화물을 등록한 경우, 그 물질과 물과의 결합에 의해 형성된 수화물 또는 수화 이온
· Directive 67/548에 따른 위험물 분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제조 중에 화학적으로 변형되지 않은 광물, 광석 또는 자연에서 발생한 물질
· 천연가스, 원유, 석탄 
· 기등록된 물질로서 물질 자체 또는 제제 형태로 EU 역내에서 수출된 물질이 EU내로 재수입될 경우(동일 공급 체인내에 있는 자)      
· Non-isolated 중간체 

           (iii) 특례 면제  
· Monomer(Article 5, Paragraph 2)
on site isolated 중간체 또는 transported isolated 중간체는 등록의무가 없다. 

· Polymer(Article 5, Paragraph 3)
고분자 자체는 등록 면제된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 미등록된 단량체 또는 기타 물질을 등록하여야 한다.  

                          ㆍ고분자가 미등록 단량체 또는 기타 물질을 2 wt% 이상 포함한 경우 

           ㆍ미등록 단량체 또는 기타 물질의 총량이 1t/y 이상인 경우 

· 작물 보호 및 살균제(Article 8) 
· 소비자용 완제품(Article 6)
완제품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다음의 경우 그 완제품에 함유된 물질을 등록하여야 한다(Article 6, Paragraph 1).
ㆍ완제품에 해당물질이 제조자 또는 수입자 별 총량으로 1 t/y을 초과하고(각 완제품 타입에 대해 별도 적용) 

                ㆍ그 물질이 Directive 67/548/EEC에 의거한 위험물 분류 기준에 해당하고 

                          ㆍ통상의 또는 예견되는 사용조건에서 배출될 수 있는 경우 

완제품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다음의 경우에는 Paragraph 3에 의거 신고(notify)하여야 한다.   

ㆍ완제품에 해당물질이 제조자 또는 수입자 별 총량으로 1 t/y을  초과하고(각 완제품 타입에 대해 별도 적용) 

ㆍ그 물질이 Directive 67/548/EEC에 의거한 위험물 분류 기준에 해당하고 
ㆍ통상의 또는 예견되는 사용조건에서 노출될 수 있으며, 

                          ㆍ노출된 물질의 양이 환경에 악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일 경우 

· 중간체(Article 15, 16) 

· non-isolated 중간체는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on site 및 transported isolated 중간체는 제한된 등록이 요구된다.

· 연구개발용(Article 7) 

공정과 관련된 R&D(process-oriented research and development (PORD)) 용도로만 사용될 물질은 5년 동안 등록이 면제된다(예외적인 상황에서, 추가 5년 확장 가능). 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ECA에 물질정보, 경고표지(label), 양을 통보하여야 하며, 연구 프로그램(research program)을 요약하고 customer를 리스트하여야 한다. PORD 물질은 등재된 고객만 사용할 수 있고, 공공에 공급될 수 없다. 

(2) 등록 기한  
· CMRs(1t/y 이상)의 경우 : 3년 이내 
· 일반 물질의 경우
ㆍ 1,000 t/y 이상 : 3년 이내
ㆍ 100 t/y 이상 : 6년 이내
ㆍ 1 t/y 이상 : 11년 이내 

(3) 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Article 7) 

          등록에 필요한 자료는 크게 두 가지, Chemical Safety Report(화학 안전성 보고서)와 Technical Dossier(기술적 서류)로 나눈다. 

· Technical Dossier(기술적 서류) 

              ㆍ 일반정보(Annex IV)
              ㆍ 기술자료(Annex V～VIII)
ㆍ 안전성 테이터의 Robust summaries
ㆍ 제안된 분류와 경고 표지
ㆍ 동물시험 수행 여부에 관한 진술
ㆍ 필요한 경우, 추가시험에 관한 제안
ㆍ 척추동물을 포함하지 않는 시험에 대해, Annex V～VIII에 근거한 정보의 Summaries 또는 Robust study summaries를 이후의 등록자가 비용을 지불하면 공유할 것인가에 관한 기술 

         

· Chemical Safety Report(화학 안전성 보고서) 

Chemical Safety Report는 의도된 용도로부터의 인체 건강과 환경에 대한 위해성(PBT 및 vPvB)을 커버하는 위해성 평가서이다. 10톤 미만의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Chemical Safety Report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food-contact 물질 또는 화장품에 사용되는 물질은 환경 위해성 평가서만 요구한다. 

   
(4) 시험 자료 등의 공유 체제 
ECA는 유해성에 관한 요약, 경고표지 및 기타 EU 입법을 포함하는 등록 물질의 database를 만들어 공공 접속이 가능하게 할 것이다. 등록자는 database를 통해 동물실험 수행전 물질이 이미 등록되었는지 확인하고, 데이터-공유 질의를 할 수 있다. 제출된지 10년 이상된 자료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10년 이하된 자료는 공유에 대한 양측의 합의에 의해 공유할 수 있다. 동물 연구는 반복될 수 없으며, 시험자료의 소유자에게 동물 시험 연구 비용의 50%를 지불하도록 하여 공유하도록 하고 있다.  phase-in 물질에 대한 데이터 공유를 위해 적어도 등록 deadline으로부터 18개월 이전에 사전등록을 할 의무가 있다. 

(5) 제출 유해성 자료    

             지면 관계로 10톤 이상 100톤에 대한 시험자료 요구에 대해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i) 물리화학적 특성 
         상온에서의 물질상태, 녹는점/어는점, 끓는점, 상대밀도, 증기압
표면장력, 수용해도, n-옥탄올/물 분배계수, 인화점, 인화성, 폭발성
발화점, 산화성, 입도분석 

    (ii) 독성 등 시험자료               

자극성 및 부식성, 안구자극성, 피부감작성 

변이원성(in vitro 세균유전자변이시험)  

물벼룩급성독성, in vivo 피부자극성, in vivo 안구자극성 

          변이원성(in vitro 포유동물세포를 이용한 유전자변이시험, in vitro 포유동물세포를 이용한 Cytogenicity 

          급성독성(경구, 흡입, 경피(기체 및 휘발성 기체인 경우 흡입 경로, 기타의 경우 최소 2개의 경로), 반복독성시험(28일, 1종 사용)  

          생식독성(발생 독성스크리닝시험),  독성동태, 조류(algae)성장 억제시험 급성어독성, 활성오니호흡저해시험, 가수분해, 생물학적 분해, 흡착/탈착 

          
 B. 평가(Evaluation) 
     

          100톤 이상 화학물질(5,000여종, 전체 15%) 또는 100톤 이하 화학물질 중 생체축적, 발암성, 돌연변이 유발, 생식독성물질(CMRs) 등이 대상이다. 제조/수입자로부터 제공된 자료에 대한 검증과 함께 물질 고유의 특성에 부합되는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회원국 담당 기관은 등록된 데이터를 검토하며, 100톤 이상 유통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표준평가는 의무사항이다. 이외에도 회원국은 어떤 물질에 대해서도 평가를 할 수 있으며, 등록서류의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화학물질에 내포되어 있는 잠재적 유해성이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할 경우 추가 정보 또는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C. 허가(Authorization)
         

         매우 높은 우려를 가진 물질은 무시할 정도의 위해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특정 용도에 대해 사용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약 1,400 물질이 허가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Step 1은 허가를 요청하는 기존물질 확인 또는 특정 용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또 허가의 시한과 허가에서 제외되는 용도를 결정하기 위해 제안된다. 추가로 매우 높은 우려의 물질이 확인되면, 등록 및 평가를 위한 시험결과로부터 허가 시스템으로 이전될 것이다. 매우 우려가 높은 용도는 산업체가 제출하는 특정 용도에 대한 life-cycle 위해성 평가에 근거하여 Step 2에서 허가될 것이다. 위해성 평가는 용도에 대한 노출 평가에 중점을 둘 것이며, 일반적으로, 새로운 연구는 요구되지 않을 것이다. 해당 물질이 EU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용도는 EU 수준에서 허가될 것이며, 단지 한 국가가 영향을 준다면, 해당 국가의 기관에서 허가할 것이다. 만약 사회경제학적 이익의 관점에서 편이성이 인정되면, 조건부 허가에 대한 선택이 있다. 매우 높은 우려가 있는 물질은 카테고리 1 및 2 발암물질, 변이원성 물질, 생식독성 물질(추정되는 것은 현재 약 850 종으로서 추후 시험에서 500 여종이 확인될 것으로 추정)이다. 대부분 내분비 장애 물질이 발암물질 또는 생식독성 물질로 허가 대상으로 되며, 또 PBT, vPvB, 다른 허가 기준으로 커버되지 않는 내분비 장애물질도 허가대상이 된다. 스톡홀름 협약에서의 POPs 물질에 대한 규제는 이 규정에서도 제한 규정을 둘 것이다. 
III. 국제 협약   

과학과 산업 발달은 인간과 환경에 득과 실을 동시에 가져왔고, 그 결과, 환경 문제는 점점 광역적 심각성을 더해 범지구적 대처, 즉 환경협약 같은 구속력 있는 관리 도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환경협약은 생물자원 보호, 폐기물 적정관리, 지구환경 보호 등의 사유로 날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주로 UNEP(유엔환경계획) 등 국제기구, 선진국 또는 OECD 등 선도적 그룹에 의해 주창 되고있다. 

화학물질 관련 국제협약은 ‘유해 화학물질로부터 인간과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유해 물질의 제조·사용·교역 금지,국가간 오염물질 이동 제한, 개도국 및 후진국을 위한 재정적·기술적 지원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산업용 화학물질에 대한 국제협약은 이미 시행중인 오존층 보호를 위한 ‘몬트리올의정서’, 최근 협약화가 추진되고 있는 ‘스톡홀름 협약’과 ‘PIC 협약’이 있다. 국제협약은 정부간 합의를 기본으로 하지만, 재정적·사회적 여건이 다른 국가간의 형평성이 완전히 보장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해당 국가나 기업 등 당사자는 협약 발효 전 그 파급영향을 충분히 검토하여 이후의 영향을 예측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여기서는 최근 협약 발효단계를 향해 가고있는 스톡홀름 협약과 2004년 2월 24일 발효되는 PIC 협약의 목적 주요 내용 등을 소개하고자 한다. 정책적·행정적 부분은 배제하였다.   

1. 스톡홀름 협약

(1) 협약의 목적 및 스케쥴  
잔류성유기오염물질(Persistent Organic Pollutants,POPs)로부터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이 협약의 목적이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은 생물학적, 화학적, 광화학적 분해속도가 매우 느리게 진행되어, 환경에 장기간 잔류하여 생태계를 오염시키며 먹이사슬을 통해 인간의 체내에 축적되어 건강 장해를 일으키는 물질이다. 또 분해되지 않고 환경 중에 오래 잔류함에 따른 장거리 이동성으로 인해 범 지구적인 공동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규제 대상물질 12종 중 8종은 농약이며, 대부분은 협약 발효시 금지되나 PCB는 단계적 금지(부속서 A의 2부), DDT는 제한적 사용이 허용된다.

2001년 5월 23일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최종의정서 채택 및 협약 서명식이 있었고, 협약의 발효시기는 50개국의 비준서가 기탁되는 시점이다. 

(2) 협약의 주요 내용 
· POPs 물질의 의도적인 사용·생산 및 수입·수출 규제(제3조제1항 관련)

· 부속서 A 화학물질의 사용과 생산 금지

· 부속서 A 화학물질의 수입과 수출 금지

· 부속서 B 화학물질의 생산과 사용 제한
(실험실 규모의 연구목적 또는 기준물질로 사용하는 경우 예외)
· 화학물질의 수입, 수출 허용(제3조제2항 관련)

        POPs 교역은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또 매우 제한된 경우에, 수입국가가 인간 건강과 환경에 대한 영향을 명시하고, POPs 협약의 폐기물 규정조항 준수를 명시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 POPs 물질의 특성을 나타내는 신규 화학물질 사전 규제(제3조제3항 관련)

부속서 D의 1항 상의 기준(화학물질의 동질성, 잔류성, 생물축적성, 장거리 환경이동가능성, 유해영향)에 의거, 잔류성 유해화학물질의 특성을 나타내는 신규 농약·산업용 화학물질의 생산 및 사용을 금지하기 위한 규제조치를 두어야 한다.

· 화학물질의 평가업무(제3조제4항 관련)

현재 사용하고 있는 농약이나 산업용 화학물질의 평가업무를 수행할 때에도 부속서 D의 1항에 제시된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 환경배출과 인체노출의 최소화 조치(제3조제6항 관련)

환경으로 의도적인 배출을 수반하는 면제사용 또는 허용 용도의 경우, 적용 가능한 표준 및 지침을 고려하여 배출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 특정면제의 등록(제4조제3항 관련)
당사자가 될 때, 모든 국가는 사무국에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부속서 A 또는 B에 등재된 하나 이상의 특정 면제 등록이 가능하다.

· 비의도적인 배출 저감 또는 근절 수단(제5조 관련)

비의도적 부산물이 POPs 물질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발생과 배출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대상물질은 부속서 C의 Dioxin/furan, hexachlorobenzene, PCB 로서 최종 근절이 실천 가능한 경우, 배출 최저화를 목표로 총 배출량 감소가 요구된다. 또 협약은 부산물 POPs의 배출과 생성을 금지하기 위해 공정 변경, 대체물질 사용을 요구한다.

· 인간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제6조제1항 관련)

· 부속서 A 또는 B 화학물질로 구성, 함유된 제품 재고 파악 및 사용중인 부속서 A, B, C 화학물질로 오염, 구성, 함유된 제품, 물품, 폐기물 재고 파악 정책 개발 및 확인

· 재고 적정 관리. 부속서 A와 B 화학물질의 재고 중 특정면제나 허용용도를 제외하고는 폐기물로 간주되어 폐기물 관리 수칙을 따라야 함.

· 폐기물 관리는 적정한 방법으로 취급·수집·운송·저장하여야 하며, 환경적으로 건전한 방법으로 처리.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폐기물은 대체적 사용과 직접적인 재사용, 재생, 재활용, 회수 금지. 적절한 국제적 규칙·표준 및 지침을 고려하지 않은 국경간 이동 불허.
· 부속서 A,B 또는 C에 등재된 화학물질에 의해 오염된 지역을 확인하기 위한 적절한 전략개발.
· 이행계획(제7조제1항 관련)
· 협약 의무 이행을 위한 이행계획 개발 및 이행 노력.
· 협약 발효 후 2년 이내에 당사자 총회에 이행계획 제출

· 정기적으로 당사국총회가 명시한 방법으로 이행계획 검토·갱신
· 정보교환(제9조제1항 관련)
다음에 관련된 정보교환을 촉진 또는 수행하여야 한다. 

·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배출, 사용, 생산의 저감 또는 근절

·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위해성과 경제적, 사회적 비용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동 화학물질의 대체 물질
· 재정지원 및 장치(제13조제1항 관련)
자국의 능력 범위 내에서 자국의 계획·우선 사항 및 프로그램에 따라 이 협약의 목적을 달성을 위한 국내 조치에 재정지원과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

(3) 추가 대상 물질 후보
(1) 추가대상물질 후보
북미자유무역협정-환경협력위원회(NAFTA-CEC)와 유엔유럽경제위원회(UNECE) 기준에 따를 경우 방향족 탄화수소(PAHs) 등 4종의 화학물질이 추가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대상물질은 Chlordecone, Hexabromobiphenyl, HCH, 및 PAHs 등이다. 
(2) 기업에의 영향  

협약 내용이 국내 기업에 미칠 영향을 주요 조항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 제3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부속서 A, B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은 국내법(유해화학물질관리법 및 농약관리법)에서 이미 제조·사용 금지 등 유사한 법적 규제가 있거나 한국에서 유통된 적이 없는 물질이다. 따라서 물질 사용과 관련된 부분은 국내 기업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POPs물질의 경우 대체 방안이나 대체 물질이 마련되어 있으나 가격이 비싸고, 향후 적용대상 물질의 확대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대체물질 개발 및 기술력이 부족한 국가에게는 경제적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예상된다. 
· 제3조제3항 및 제4항 관련

POPs 물질의 평가 및 신규 POPs 물질의 제조·수입 금지 등 규제에 대해서도 이미 국내법(유해화학물질관리법 및 농약관리법)에 이에 상응하는 법적 장치(유해성심사제도 및 농약품목등록제도 등)가 있어 이 조항은 국내 기업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 제5조 관련
부속서 C 화학물질인 다이옥신/퓨란, PCB의 비의도적인 배출과 관련하여, 협약의 발효 2년 이내에 배출원 목록, 배출량 추정방법 개발, 감소 의무 준수를 위한 전략, 이행 일정 등을 포함한 이행계획서를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배출원 목록 작성 등을 통하여 각 예상 배출원에서 발생되는 배출량을 조사하고 감소 목표 설정 및 감소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부속서 C의 2부 및 3부의 배출원 및 잠재적 배출원을 가진 업종의 경우, 배출 감소를 위해 공정 변경·대체물질 사용 요구, 최적환경관리방안(BEP)과 최적가용기술(BAT) 적용을 요구 받을 수 있다. 

· 규제 대상 확대

향후 추가 지정 대상으로 유력한 Chlordecone, Hexabromobiphenyl, HCH, PAHs 중 PAHs를 제외한 3종은 국내 신규물질 또는 금지물질로서 추가물질로 선정되어도 기업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부산물로 생성될 수 있는 PAHs의 경우 제5조 관련 적용이 요구되는 경우, 기업에게 위의 다이옥신/퓨란과 유사한 부담을 수도 있다.   
부속서 A 화학물질과 국내 규제

	화학물질
	활동
	특정 면제
	국내 규제

	알드린
(309-00-2)
	생산
	없음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취급제한('91)→금지('99)
농약관리법: 등록취소('69) 

	
	사용
	국소 기생충제,살충제
	

	클로르단
(57-74-9)
	생산
	목록에 등재된 당사국에 한하여 허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취급제한('91)→금지('99)
농약관리법: 등록취소('69) 

	
	사용
	국소 기생충제, 살충제,
흰개미 살충제, 건축물/댐의 흰개미 살충제, 도로 흰개미 살충제, 합판 접착제 첨가제
	

	디엘드린
(60-57-1)
	생산
	없음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취급제한('91)→금지('99)
농약관리법: 등록취소('70)

	
	사용
	농업 적용
	

	엔드린
(72-20-8)
	생산
	없음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취급제한('91)→금지('99)
농약관리법: 등록취소('69)

	
	사용
	없음
	

	헵타클로르
(76-44-8)
	생산
	없음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취급제한('91)→금지('99)
농약관리법: 등록취소('79)

	
	사용
	흰개미 살충제, 주택 건축물의 흰개미 살충제,지하 흰개미 살충제,목재처리제,
지하 케이블 박스에 사용
	

	헥사클로로벤젠

(118-74-1)
	생산
	목록에 등재된 당사국에 한하여 허가
	국내 제조·수입 실적 없음

부산물 규제 없음

	
	사용
	중간체, 농약 용제, 밀폐 구역에 한정된 중간체
	

	미렉스
(2385-85-5)
	생산
	목록에 등재된 국가에 한하여 허가
	국내에 도입되지 않은 신규물질

	
	사용
	흰개미 살충제
	

	톡사펜
( 8001-35-2)
	생산
	없음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금지('91)
농약관리법: 등록취소('82)

	
	사용
	없음
	

	다염소화

비페닐

(PCB)
	생산
	없음
	유해화학물질관리법:금지('96)
전기사업법:'79.8.30 이전에 설치된 변압기내 사용만 허용

	
	사용
	동부속서 제2부의 규정에 따라 사용중인 물품
	


부속서 A의 2부 화학물질
· 다염소화비페닐(PCB)
(a) 2025년까지 다음 우선순위에 따라 설비 사용을 확인·표시·제거
(i) PCB를 10퍼%이상, 5리터 이상 함유하는 설비

(ii) PCB를 0.05% 이상, 5리터 이상 함유하는 설비 
(iii) PCB를 0.005% 이상, 0.05리터 이상 함유하는 설비 

(b) 노출 및 위험감소 조치
(i) 비접촉 및 비누출 설비에만, 특히 환경 위해가 최소화 될 수 있고, 신속 처리 가능한 구역에서만 사용해야 함.
(ii) 식품 또는 사료 생산·가공 구역 설비에 사용 불가.
(iii) 학교 및 병윈을 포함하는 주거지역에서 사용할 경우 화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전기 고장에 대비한 모든 적절한 조치 강구, 설비의 누출에 대한 정기 검사 실시.
(c) 환경적으로 건전한 폐기처리의 목적을 제외하고 수출 또는 수입되지 않도록 보증.

(d) 유지 및 보수작업을 제외하고, PCB가 0.005% 이상 함유된 액체를 다른 설비에 재사용할 목적으로 회수할 수 없음.

(e) 2028년 이내에 가능한 한 빨리 PCB를 함유한 액체 및 PCB를 0.005% 이상 함유한 PCB 오염 장비의 환경 친화적 폐기처리를 위하여 확고한 노력을 해야 함.

(f) PCB를 0.005% 이상 함유한 기타 물품(예, 페인트 코팅 대상물체 등)을 확인하고 조항 6의 1항에 따라 관리할 것.

(g) PCB를 근절하기 위한 절차로 매 5년마다 보고서를 작성하여 당사국총회에 제출.
· 부속서 B의 2부 4항 :DDT

DDT를 사용하는 당사국들은 매 3년마다 사용된 양, 사용조건 및 당사국의 질병관리 계획과의 연관성을 지정 양식에 작성하여, 사무국 및 WHO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속서 B 화학물질과 국내 규제
	화학물질
	활동
	허용농도 또는 특정면제
	국내 규제

	DDT
(50-29-3)
	생산
	허용용도
동 부속서 제2부에 따라 사용되는 병해충 방제
특정면제
디코폴 중간체의 생산중 중간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금지('91)
농약관리법: 등록취소('69) 

	
	사용
	허용용도
동 부속서 제2부에 따라 사용되는 병해충 방제
특정면제
디코폴 중간체의 생산
	


부속서 C
다이옥신/퓨란(PCDD/PCDF): 폐기물관리법에서 배출규제(’97)

     헥사클로로벤젠(HCB) 

     다염소화비페닐(PCB)
부속서 C의 2부 배출 잠재성이 높은 배출원

· 폐기물 소각시설

· 유해폐기물의 시멘트 킬른

· 펄프생산(염소계 표백공정)

· 금속산업 열공정(2차 구리 생산, 철광업 소결공정, 2차 알루미늄, 2차 아연 생산)

2. PIC(Prior Informed Consent, 사전통보승인) 협약 

(1) 협약의 목적 및 규제 대상 물질  
1987년 런던가이드라인이 채택되어, 선진국에서 그 유해성으로 인해 금지·사용제한 등 엄격히 규제되는 유해 화학물질이 위해성 자료 및 인식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으로 수출되어 인체 및 환경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행해졌다. 런던가이드라인은 PIC 협약의 기초가 된 제도로서 수입국에 대상 물질의 유해성 및 관련 자료를 사전 통보하여 수입 의사를 확인한 후에 수출하는 제도였으나 구속력이 없는 권고사항으로 실효성이 문제되자 조약화가 검토되어 왔다. UNEP과 FAO에서는 런던가이드라인에 의거한 사전통보승인제도를 국제조약으로 승격시키는 협상(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을 시작으로 5차에 걸친 정부간 협상회의를 개최하여 1998년 3월에 협약화하였고, 동년 9월 협약의 정식 채택 서명식을 거행(한국은 1999년 9월 서명), 협약의 발효시기는 50개국의 비준서가 기탁되어야 하며, 2003년 10월 50개국의 비준서가 도착함으로써 금년 2004년 2월 24일부터 협약이 발효된다.   

대상 물질은 동 협약 부속서 Ⅲ에 등재된 화학물질이며 이후 추가될 수 있다. 산업화학물질, 농약, 소비자사용 화학물질로 인간이나 환경보호의 이유로 금지되거나 엄격히 제한된 물질과 유해 농약제제를 포함하며, 의약품, 방사성물질, 식품첨가물, 연구용 화학물질(소량) 등은 제외된다. 
부속서 Ⅲ (PIC 절차를 따라야 하는 화학물질)

	물질명
	CAS 번호
	국내 규제

	2,4,5-T
	93-76-5
	금지 

	Aldrin 
	309-00-2
	금지 

	Captafol
	2425-06-1
	농약 사용만 허용

(농약관리법)

	Chlordane
	57-74-9
	금지 

	Chlodimeform
	6164-98-3
	금지

	Chlorobenzilate
	510-15-6
	금지 

	DDT
	50-29-3
	금지 

	Dieldrin
	60-57-1
	금지

	Dinoseb & 

Dinoseb salts
	88-85-7
	유독물

	1,2-Dibromoethane

(EDB)
	106-93-4
	금지

	Fluoroacetamide
	640-19-7
	금지 

	HCH(mixed isomers)  
	608-73-1
	금지 

	Heptachlor
	76-44-8
	금지 

	Hexachlorobenzene
	118-74-1
	금지 

	Lindane
	58-89-9
	금지 

	Mercury compounds

(무기수은 화합물, 알킬 수은 화합물,알킬옥시알킬 및 아릴 수은 화합물)
	       
	유독물, 일부는 금지

	Pentachlorophenol
	87-86-5
	금지 

	Monocrotophos(600g A.I./L과

용해성 액제)
	6923-22-4
	농약사용만 허용

(농약관리법)

	Methamidophos(600g A.I./L초과 용해성 액제)
	10265-92-6
	농약사용만 허용

(농약관리법) 

	Phosphamidon

(1000g A.I./L초과 용해성 액제)
	13171-21-6

((E)& (Z) 이성체의 혼합물)

23783-98-4

((Z)& (E) 이성체 혼합물)
	농약사용만 허용

(농약관리법)

	Methyl-parathion

(19.5%, 40%, 50%, 60% A.I.를 함유하는 parathion methyl emulsifiable 농축액제와 1.5%, 2%, 3% A.I.를 함유하는 분제 
	298-00-0
	금지 

	Parathion

(모든 제제-에어러졸, 분제(DP), 유제(EC), 입제(GR), 수화제(WP) 포함. capsule suspension(CS)은 제외)
	56-38-2
	농약사용만 허용

(농약관리법)

	Crocidolite 

 
	12001-28-4
	금지

(산업안전보건법) 

	Polybrominated biphenyl(PBB)
	59080-40-9 (hexa-)

27858-07-7 (octa-)

13654-09-6 (deca-)
	금지 

	Polychlorinated biphenyl(PCB)
	1336-36-3
	금지

	Polychlorinated terphenyl(PCT)
	61788-33-8
	금지 

	Tris(2,3-dibromopropyl) phosphate
	126-72-7
	금지


(2) 협약의 행정적 절차의 개요  
각 당사국은 정부 부처 중 국가지정기관(DNA)을 지정하여, 아래 업무를 총괄하는 대외적 창구로 한다.

1단계:
협약 당사국은 자국내 금지·사용제한 등 엄격히 규제되는 화학물질의 규제 내용을 PIC 사무국에 통보

2단계:
PIC 사무국은 PIC 대상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 등이 포함된 DGD(결정문서)를 개발하여 협약 당사국에 배포. DGD는 당사국 정부가 대상 물질의 수입을 거부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작성됨.

3단계:  수입국의 DNA는 해당 화학물질의 향후 수입규제 여부결정사항(Importing Country Response; IPR)을 PIC 사무국에 통보
PIC사무국은 수입결정 내용을 각국의 DNA에 배포. 수입결정사항은 요약하여 정기적으로 각국의 DNA에 배포할 것임.

4단계:  수입국 의무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수출국 의무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3) 수출국의 책임   
수출국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 수출국은 자국에서 금지·사용제한 등 엄격히 규제하는 화학물질에 대해서 매년 첫번째 수출 전에 그 사실을 수입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상대 수입국의 허가 없이는 수출해서는 안되며 PIC 결정사항을 국내 관련기관과 수출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수출되는 물질이 수입국의 작업장에서 사용된다면, MSDS 및 가용한 최신 정보를 수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수출국은 PIC 대상 물질 또는 자국에서 금지·사용제한 등 엄격히 규제되는 화학물질을 수출할 때, 적정 표지를 하여 인체 및 환경 위해에 관한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수입국의 책임
수입국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 수입결정 내용은 모든 국가에 대해 형평성을 가져야 한다. 또 자국내 제조업체에도 동등하게 적용해야 함
(4) 기업의 영향 
· PIC 협약 대상 규제물질 대부분은 이미 금지 또는 엄격 규제되는 물질로서 동 협약 발효시 국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추후 대상 물질이 확대될 경우 대체물질 개발 및 기술력이 뒷바침 되지 않는 한 경제적 부담 요인이 될 수도 있다.  

· 금지 또는 엄격 규제 물질에 대한 수출입국의 유해성 정보공유, PIC 대상 물질의 수출입시 MSDS·경고 표지와 같은 정보제공 의무 준수 등을 위해서는 정보확보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